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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)는 우수한 성과

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

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

을 담은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

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(대통령령)을 17일부터 

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.

 - 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

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

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.

 - 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

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, 임기 중

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

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특별

승진이 가능*해진다.

   * (예시) 3년 임기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

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

하면 잔여 임기동안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

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승진

 -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

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

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, 연봉 책정 상한

도 확대*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

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. 

   *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

한을 고위공무원단 170%→200%, 과장급 

150%→170%로 확대(‘20.1월 시행) 

민간 출신 공무원, 

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한다

-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의 장기 근무 활성화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-


